
연구생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생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 자격)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으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별도의 입학시험을 통하여 전형한 후 입학할 수 있다.
제3조(입학 시기) 연구생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제4조(입학 지원 서류) 연구생의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이력서 1부.

제5조(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기일내에 등록(정규학기생의 1/5)을 완료함으로써 학
적을 취득한다.

제6조(수학연한)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며, 연구기간의 연장은 통합 4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7조(수강 및 학점) 연구생의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학위과정에 설정된 3과목 이내의 
과목을 매학기 원장으로부터 승인 받아 수강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에 따른 조치) 연구생 수료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9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의 제출서류, 입학과정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재학 중 원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
학대학원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